
학칙 개정(안) 신구대조표

현    행 개    정(안) 비고

제2조 (교육조직) ①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공과대학, 항공ㆍ경영대

학(이하 “항경대학”이라 한다),AI융합대학 및 자유전공학부를 

설치하며 학부, 학과(모집단위)와 입학정원은 <별표 1>과 같다. 

<개정 2012.2.20., 2017.11.29., 2019.4.12.,2021.3.5>

       ② 교양과목의 교육을 위하여 인문자연학부를 두며, 연계/융합 

전공 교육을 위하여 공과대학에 공학융합학부를, 항경대학에 항

공·경영융합학부를 둔다. <개정 2017.3.21., 2018.11.14.>

       ③ 삭제 <2007.9.1.>

       ④ 본 대학교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서 항공ㆍ경영

대학원을 두며 대학원과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

다. <항 신설 2012.2.20.>

제2조 (교육조직) ① 본 대학교에 대학으로서 공과대학, 항공ㆍ경영대학

(이하 “항경대학”이라 한다),AI융합대학 및 자유전공학부를 설치

하며 학부, 학과(모집단위)와 입학정원은 <별표 1>과 같다. <개정 

2012.2.20., 2017.11.29., 2019.4.12.,2021.3.5>

       ② 교양과목의 교육을 위하여 인문자연학부를 두며, 연계/융합 전

공 교육을 위하여 공과대학에 공학융합학부를, AI융합대학에 AI융

합학부, 항경대학에 항공·경영융합학부를 둔다. <개정 2017.3.21., 

2018.11.14.2021.00.00>

       ③ 삭제 <2007.9.1.>

       ④ 본 대학교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서 항공ㆍ경영대

학원을 두며 대학원과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. 

<항 신설 2012.2.20.>

부   칙

1. ~ 72. (생략)

부   칙

1. ~ 72. (생략)

73.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하며, 제2조 제2항

의 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 



- 2 -

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 신구대조표

현    행 개    정(안) 비고

제24조 (다전공) ① 학칙 제 36조의 2에 따른 주전공 이외에 복수전공, 부

전공, 융합전공, 연계전공 운영을 위한 절차 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다음 

각 호에 따른다. <개정 2018.3.12.>

1. 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을, 융합

전공 ․연계전공은 2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을 신청 대상

으로 한다.

2. ~ 6. (생략)

제24조 (다전공) ① 학칙 제 36조의 2에 따른 주전공 이외에 복수전공, 부전

공, 융합전공, 연계전공 운영을 위한 절차 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

호에 따른다. <개정 2018.3.12.>

1. 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을, 융합전공 

․연계전공은 2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을 신청 대상으로 하며,

 졸업대상자와 초과학기생의 경우에도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. 

 융합전공의 경우 신청대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 융합

 학부 전공주임교수 지도하에 과목수강등을 진행할 수 있다.

 <개정 2021.00.00>

2. ~ 6. (동일)

부   칙

1. ~ 58. (생략)

부   칙

1. ~ 58 (생략)

59.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
